
HACCP 인증(연장)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안내문

<  안 내 문  >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

재난지역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(연장) 심사 

수수료 한시적 30% 감면을 시행합니다.

 가. 지원대상 :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* 및 전국 소규모 업소**

* 특별재난지역

구분 특별재난지역
코로나19
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

집중호우
특별재난지역(1차) 경기 안성, 강원 철원, 충북 충주·제천·음성, 충남 천안·아산

집중호우
특별재난지역(2차) 전남곡성·구례·나주·담양·영광·장성·함평·화순, 전북 남원, 경남 하동·합천

** 식품 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(식약처고시) 제5조4항에따른소규모업소·작업장

및축산물수수료규정에따라소규모금액을적용받는작업장·업소·농장

소규모 업소 기준

식품 및 축산물
안전관리인증기
준(식약처 고시)
제5조4항에 따른

소규모
업소·작업장

해당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
식품(식품첨가물포함)제조가공업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및축산물가공업소

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
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, 식육포장처리업소, 축산물운반업소, 축산물보관
업소, 축산물판매업소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
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식약처 고시) [별표4] 3. 소규모 업소
실시상황평가표를 적용받는 업소

축산물수수료
규정에따라
소규모금액을
적용받는

작업장·업소·농장

ʻʻ영업허가 관리대장ʼʼ에 등록된 작업장면적이 200㎡ 미만인 식육가공업,
식육포장처리업, 유가공업, 알가공업

ʻʻ영업신고 관리대장ʼʼ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㎡ 미만인 식육판매업,
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
선별포장업

심사신청서에의해제출한구비서류(운영실적)의평균사육두수(부화업은 축산
업등록증상 1회입란능력)가아래표와같은가축사육업, 종축업 및 부화업

소 돼지 닭
(메추리포함)

오리 양
(염소, 산양, 면양)

부화업

50두미만 1천두미만 3만수미만 1만수미만 400 미만 300,000 미만



 나. 기간 및 감면율

구분 수수료 감면 적용기간 감면율
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업소및전국소규모업소 ’20.8.1. ∼ ’20.12.31.

심사 수수료의
30% 감면

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1차) ’20.8.7. ∼ ’20.12.31.
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2차) ’20.8.13. ∼ ’20.12.31.

 다. 신청방법 : HACCP 인증(연장)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

종원업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*를 함께 제출

* ’19년 생산실적보고 자료, 표준재무제표증명,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

 라. 문의 : 지역별 관할지원

서울지원
(서울·강원·경기북부)

☏ 02-860-6900
대구지원
(대구·경북)

☏ 053-950-1500

부산지원
(부산·울산·경남)

☏ 051-933-0100
광주지원

(광주·전라·제주)
☏ 062-380-0500

경인지원
(인천·경기남부)

☏ 031-390-5200
대전지원

(대전·세종·충청)
☏ 042-251-1169


